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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위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 일원

면적 267,861.1㎡ (약 80,000평)

사업시행자 수원도시공사

사업방식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사업내용 자족시설 기반의 첨단복합단지

수원 경제자유구역의 신호탄
수도권 첨단과학 클러스터의 중심

수원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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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선

신분당선

신분당선

(부산, 광주)

동탄역

동탄도시철도

왕십리

수원컨벤션센터

삼성디지털시티

CJ블로썸파크

SKC

경기대학교

강남

인덕원

GTX-C
(삼성, 의정부, 덕정)

동남보건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수원델타플렉스
(수원산업단지)

아주대학교

05

06

탑동 이노베이션
밸리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01

매탄�원천공업지역
리노베이션

08

02

0703

04

경제자유구역 추진

북수원 테크노밸리

우만 테크노밸리 광교 테크노밸리

신규 첨단연구단지

기존산업거점

첨단과학 혁신클러스터

SPECIAL
CORE FACILITES

서수원권 신산업벨트

서수원권 신산업벨트의 중심

환상형 첨단과학 클러스터

인근에 호매실지구, 당수지구 등 대규모 배후주거단지 입지
수원역(GTX-C, 1호선) 및 고색역(수인선)과 수원광명고속도로 등 광역 접근성 양호
수원 R&D 사이언스파크와 수원 델타 플렉스를 연계하는 서수원의 발전축상 중심에 위치

SPECIAL
LOCATION

※ 본 이미지는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도체·바이오·AI·에너지 등 첨단과학연구도시로 도약

기존
산업거점

혁신

신규
첨단연구
단지개발

01 탑동이노베이션 밸리 05 수원델타플렉스(수원산업단지)

03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07 우만 테크노밸리

08 매탄·원천 공업혁신지구

02 경제자유구역 추진 06 광교 테크노밸리

04 북수원 테크노밸리 수원컨벤션센터

규 모

시 기

267,861.1㎡
2025년

규 모

혜 택

1,257,510㎡
취득세 등 세제혜택, 입지지원

규 모

시 기

352,600㎡
미정

규 모

위 치

약 60,000㎡
수원월드컵 경기장 부지 일부

규 모

위 치

약 670,000㎡
영통구 공업지역 일원

위 치

시 기

수원시 권선구 일원 (서수원)
미정

규 모

시 설

269,404㎡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
기술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등

규 모

위 치

약 142,201㎡
경기도 인재개발원 부지

규 모

시 설

약 97,616㎡ (지상5층, 지하2층)
전시홀, 회의실,  아트스페이스 등

수원시 투자입지

주요 산업거점까지 도달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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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도

SPECIAL
SITEPLAN

유치업종구 분 면적(㎡) 구성비(%)

총 계 267,861.1 100

자족
시설용지

소계 170,048.0 63.5

첨단업무시설 105,191.0 39.3

복합업무시설 64,857.0 24.2

기반
시설용지

소계 97,813.1 36.5

도로 59,750.1 22.3

보행자전용도로 4,626.0 1.7

주차장 4,296.0 1.6

공원 20,254.0 7.6

녹지 2,773.0 1.0

기타시설 6,114.0 2.3

스마트·반도체

IoT·로봇

IT·소프트웨어

미래차·에너지,
AI 등 첨단산업

바이오·메디컬

단위 : ㎡

토지이용계획도 첨단업무시설

 공급방식 : 특별설계 시행자 공모

특별계획
구역3 A3 1 A3 23,327 7,056 70%

이하
400%
이하 66,365,315,000

특별계획
구역2

A2
1 A2-1 22,308 6,748

70%
이하

400%
이하

61,012,380,000

2 A2-2 16,548 5,006 44,762,340,000

A2 획지 전체 A2 38,856 11,754 105,774,720,000

구역명 가구 획지 공모단위 명칭 면적(㎡) 면적(평) 건폐율 용적률 감정평가금액(원)

특별계획
구역1

A1
1 A1-1 19,155 5,794

70%
이하

400%
이하

55,070,625,000

2 A1-2 23,853 7,216 67,146,195,000

A1 획지 전체 A1 43,008 13,010 122,216,820,000

 공급대상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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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m 30m 27m

27m

공급대상토지

첨단업무용지 A1

 공급유형 : 공모공급

구역명 가구 획지 공모단위 명칭 면적(㎡) 면적(평) 건폐율 용적률 감정평가금액(원)

특별계획
구역1

A1
1 A1-1 19,155 5,794

70%
이하

400%
이하

55,070,625,000

2 A1-2 23,853 7,216 67,146,195,000

A1 획지 전체 A1 43,008 13,010 122,216,820,000

상세도면

A1-1

A1-2 27m

27m

공급대상토지

첨단업무용지 A2

 공급유형 : 공모공급

구역명 가구 획지 공모단위 명칭 면적(㎡) 면적(평) 건폐율 용적률 감정평가금액(원)

특별계획
구역2

A2
1 A2-1 22,308 6,748

70%
이하

400%
이하

61,012,380,000

2 A2-2 16,548 5,006 44,762,340,000

A2 획지 전체 A2 38,856 11,754 105,774,720,000

상세도면

A2-1

A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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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m

27m

공급대상토지

첨단업무용지 A3

 공급유형 : 공모공급

구역명 가구 획지 공모단위 명칭 면적(㎡) 면적(평) 건폐율 용적률 감정평가금액(원)

특별계획
구역3 A3 1 A3 23,327 7,056 70%

이하
400%
이하 66,365,315,000

상세도면

A3

 공급방식 :  공개경쟁입찰

복합업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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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토지목록&공급계획표

복합업무용지 B1, B2

30m 27m

공급대상토지

 공급유형 : 경쟁입찰

구역명 가구 획지 공모단위 명칭 면적(㎡) 면적(평) 건폐율 용적률 공급금액
(원)

복합1

B1
1 B1-1 4,551 1,377

70% 이하 400% 이하
미정

(감정평가
예정)

2 B1-2 4,534 1,371

B1 전체 B1 9,085 2,748

B2

1 B2-1 4,463 1,350

2 B2-2 2,233 676

3 B2-3 2,265 685

B2 전체 B2 8,961 2,711

※ 획지번호 및 획지면적은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한 계획으로 토지공급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토지분할 시 별도 승인필요

상세도면

B1-1

B2-1

B2-2 B2-3

B1-2

복합업무용지 B3, B4

24m

27m

27m

공급대상토지

 공급유형 : 경쟁입찰

구역명 가구 획지 공모단위 명칭 면적(㎡) 면적(평) 건폐율 용적률 공급금액
(원)

복합2

B3

1 B3-1 2,485 751

70% 이하 400% 이하
미정

(감정평가
예정)

2 B3-2 2,476 749

3 B3-3 2,399 726

4 B3-4 2,399 726

B3 전체 B3 9,759 2,952

B4

1 B4-1 2,363 715

2 B4-2 2,363 715

3 B4-3 2,436 737

4 B4-4 2,457 743

B4 전체 B4 9,619 2,910

※ 획지번호 및 획지면적은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한 계획으로 토지공급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토지분할 시 별도 승인필요

상세도면

B3-1 B4-1B3-3 B4-3

B3-2 B4-2B3-4 B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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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토지목록&공급계획표

복합업무용지 B5, B6

24m

16m

27m

27m

공급대상토지

 공급유형 : 경쟁입찰

구역명 가구 획지 공모단위 명칭 면적(㎡) 면적(평) 건폐율 용적률 공급금액
(원)

복합3

B5
1 B5-1 3,103 938

70% 이하 400% 이하
미정

(감정평가 
예정)

2 B5-2 2,991 905

B5 전체 B5 6,094 1,843

B6
1 B6-1 2,947 891

2 B6-2 3,149 953

B6 전체 B6 6,096 1,844

※ 획지번호 및 획지면적은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한 계획으로 토지공급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토지분할 시 별도 승인필요

상세도면

B5-1 B6-1B5-2 B6-2

복합업무용지 B7, B8

16m

공급대상토지

 공급유형 : 경쟁입찰

구역명 가구 획지 공모단위 명칭 면적(㎡) 면적(평) 건폐율 용적률 공급금액
(원)

복합4

B7

1 B7-1 1,496 453

70% 이하 400% 이하
미정

(감정평가 
예정)

2 B7-2 1,372 415

3 B7-3 2,705 818

B7 전체 B7 5,573 1,686

B8

1 B8-1 1,350 408

2 B8-2 2,786 843

3 B8-3 5,534 1674

B8 전체 B8 9,670 2,925

※ 획지번호 및 획지면적은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한 계획으로 토지공급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토지분할 시 별도 승인필요

상세도면

B7-1 B8-1 B8-2

B8-3

B7-3
B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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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토지목록&공급계획표

27m

공급대상토지

주차장용지

 공급유형 : 경쟁입찰

구역명 가구 획지 공모단위 명칭 면적(㎡) 면적(평) 건폐율 용적률 공급금액
(원)

주1 C3 1 C3 4,296 1,300 70% 이하 400% 이하
미정

(감정평가 
예정)

※ 주차장 용지 획지분할 불가

상세도면

C3

인허가 고시문

[별첨] 인허가 고시문 (첨단업무용지, 복합업무용지, 주차장용지)

< 첨단업무용지의 건축물에 대한 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 기타사항 등 >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첨단1
첨단2

특별
계획
구역
1~3

A1
A2
A3

용도

도면표시 첨단

허
용
용
도

주
용
도

※ �주용도 중 개별법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은 해당법률에서 규정하는 허용용도, 면적기준 
등을 따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벤처기업,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시설 중
 - 제10호 교육연구시설(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부
용
도

※ �부용도(지원시설)는 사업자 공모 분양 시에 한해 바닥면적 합이 해당 건축물 총 연면적의 
30%이하 범위 내에서 허용, 일반입찰 시 10%이하 범위 내에서 허용 

   (단, 공동주택 중 기숙사,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을 제외한 용도는 지상 2층 이하에만 입지 가능)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시설 중
 -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해당 건축물 종사자의 거주를 위한 일반기숙사한함)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 설치되는 

운동시설 제외)
 - 제7호 판매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미만인 상점
 -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 제14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해당 건축물 종사자의 거주를 위한 오피스텔에 한함)
 - 제24호 방송통신시설
 �∴� �향후 도시개발지구 내 오피스텔은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른 공급(판매 등)이 일체 불가하며, 

인허가 신청시 부동산개발업 비등록대상 확인서[공급외목적(직접사용)]를 제출할 것.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시가지경관지구 내 행위제한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수원시 도시계획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불허하는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 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높이 이내
 시가지경관지구 저촉 시 최저층수 3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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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고시문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첨단1
첨단2

특별
계획
구역
1~3

A1
A2
A3

배 치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위계가 가장 큰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하고, 위압적인 가로경관이 형성
되지 않도록 배치한다.
 �2면 이상의 도로에 접한 획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 전면이 향하도록 배치
할 것을 권장한다.
 �전면도로에서 통일된 가로경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가능한 인접한 건축물과 입면의 위치가 
일정하게 계획하는 것을 권장한다.
 �쓰레기적치장 및 분리수거장은 도시미관 증진과 이용자의 생활환경여건 제고 등을 위하여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행자도로, 공원과 접한 저층부는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여 단지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형 태

<외벽의 재료, 형태 등>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주변 건축물과도 조화를 유지하며, 서로 다른 외벽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할 것을 
권장한다.
 �첨단이미지와 친환경 이미지가 서로 조화되는 재료 사용을 권장하고, 건축물의 세장비를 
고려한 시각적 분절을 유도하기 위하여 입체감 있는 입면계획을 권장한다.
 �도로·공원·보행자도로 변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외벽면은 벽면길이의 1/2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한다.

<지붕형태, 옥상 등>
 �지붕·옥상층은 건축물 디자인 및 주변 건축물과 조화되는 디자인으로 계획할 것을 권장하며,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옥상조경 및 휴게공간의 설치를 권장한다.
 �건축물 옥상의 냉각탑, 물탱크 등 부속설비 및 옥외공작물 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차폐
되도록 계획한다.

<담장 등>
 �원칙적으로 업무용지의 담장 설치는 불허한다. 단,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로 인한 
보행 안정성 문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설치할 수 있으며, 담장 설치시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투시형 
담장, 생울타리, 자연재료 등을 활용한 담장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색채 등

 �건물의 외벽과 지붕의 색채는 상호간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원색과 형광색의 
사용을 불허한다.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1장 색채경관에 관한 사항”에 따른다.
 �건축물의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1장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등을 따른다.
 �건축물의 야간경관에 관한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1장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에 따른다.

건축선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원시 건축조례」를 
따른다.

< 복합업무용지의 건축물에 대한 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 기타사항 등 >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복합1
복합2
복합3
복합4

B1
B2
B3
B4
B5
B6
B7
B8

용도

도면표시 복합

허
용
용
도

주
용
도

※ �주용도 중 개별법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은 해당법률에서 규정하는 허용용도, 면적기준 
등을 따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벤처기업,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시설 중
 - 제9호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식물관련시설로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식물공장 (실내 스마트팜)
에 한함

부
용
도

※ �부용도(지원시설)는 사업자 공모 분양 시에 한해 바닥면적 합이 해당건축물 총 연면적의 
30%이하 범위 내에서 허용, 일반입찰 시 20%미만범위 내에서 허용 

   �(단, 공동주택 중 기숙사,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을 제외한 용도는 지상 2층 이하에만 입지 가능)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시설 중
 -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해당 건축물 종사자의 거주를 위한 일반기숙사에 한함)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 설치되는 

운동시설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회의장, 전시장
 - 제7호 판매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미만인 상점
 -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되는 운동시설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해당 건축물 종사자의 거주를 위한 오피스텔에 한함)
 - 제18호 창고(가.창고)
 - 제24호 방송통신시설
 �∴�향후 도시개발지구 내 오피스텔은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른 공급(판매 등)이 일체 불가하며, 

인허가 신청시 부동산개발업 비등록대상 확인서[공급외목적(직접사용)]를 제출할 것.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허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수원시 도시계획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불허하는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 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높이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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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고시문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복합1
복합2
복합3
복합4

B1
B2
B3
B4
B5
B6
B7
B8

배 치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위계가 가장 큰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하고, 위압적인 가로경관이 형성
되지 않도록 배치한다.
 �2면 이상의 도로에 접한 획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 전면이 향하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전면도로에서 통일된 가로경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가능한 인접한 건축물과 입면의 위치가 
일정하게 계획하는 것을 권장한다.
 �쓰레기적치장 및 분리수거장은 도시미관 증진과 이용자의 생활환경여건 제고 등을 위하여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행자도로, 공원과 접한 저층부는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을 배치하여 단지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형 태

<외벽의 재료, 형태 등>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주변 건축물과도 조화를 유지하며, 서로 다른 외벽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할 것을 
권장한다.
 �첨단이미지와 친환경 이미지가 서로 조화되는 재료 사용을 권장하고, 건축물의 세장비를 
고려한 시각적 분절을 유도하기 위하여 입체감 있는 입면계획을 권장한다.
 �도로·공원·보행자도로 변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외벽면은 벽면길이의 1/2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한다.

<지붕형태, 옥상 등>
 �지붕·옥상층은 건축물 디자인 및 주변 건축물과 조화되는 디자인으로 계획할 것을 권장하며,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옥상조경 및 휴게공간의 설치를 권장한다.
 �건축물 옥상의 냉각탑, 물탱크 등 부속설비 및 옥외공작물 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차폐
되도록 계획한다.

<담장 등>
 �원칙적으로 업무용지의 담장 설치는 불허한다. 단,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로 인한 
보행 안정성 문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설치할 수 있으며, 담장 설치시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투시형 
담장, 생울타리, 자연재료 등을 활용한 담장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색채 등

 �건물의 외벽과 지붕의 색채는 상호간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원색과 형광색의 
사용을 불허한다.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1장 색채경관에 관한 사항”에 따른다.
 �건축물의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1장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등을 따른다.
 건축물의 야간경관에 관한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1장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에 따른다.

건축선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원시 건축조례」를 
따른다.

< 주차장용지의 건축물에 대한 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 기타사항 등 >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주1 C1

용도

도면표시 주차

허용용도

 「주차장법」제2조 규정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포함)
※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다음의 시설을 건축연면적 30%이하

로 설치 가능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시설 중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장의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 

있는 운동시설, 주문배송시설 제외)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있는 운동시설 제외)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수원시 도시계획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불허하는 용
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 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높이 이내

배 치

 주차전용건축물 설치 시 위압적인 가로경관이 형성되지 않도록 배치한다.
 �쓰레기적치장 및 분리수거장은 도시미관 증진과 이용자의 생활환경여건 제고 등을 위하
여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원과 접한 저층부는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을 배치하여 단지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형 태

<외벽의 재료, 형태 등>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
를 이루고, 주변 건축물과도 조화를 유지하며, 서로 다른 외벽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할 
것을 권장한다.

 �주변 공간에서 시인성이 우수한 외벽, 장소 등에 주차장을 알릴 수 있는 사인 시설물의 도입
을 권장한다.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 따라 노외주
차장 주변 지역에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도로·공원변에 면한 1층 외벽면은 벽면길이의 1/2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한다.
<지붕형태, 옥상 등>
 �지붕·옥상층은 건축물 디자인 및 주변 건축물과 조화되는 디자인으로 계획할 것을 권장하
며,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옥상조경 및 휴게공간의 설치를 권장한다.

 �건축물 옥상의 냉각탑, 물탱크 등 부속설비 및 옥외공작물 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차
폐되도록 계획한다.

<담장 등>
 �원칙적으로 업무용지의 담장 설치는 불허한다. 단, 차량으로 인한 안전 및 소음·분진 등 환
경적 문제를 위한 경우와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로 인한 보행 안정성 문제 등 부
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설치할 수 있으며, 담장 설치시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
관을 고려 하여 설치하되,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투시형 담장, 생울타
리, 자연재료 등을 활용한 담장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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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주1 C1

색채 등

 �건물의 외벽과 지붕의 색채는 상호간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원색과 형광색의 
사용을 불허한다.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1장 색채경관에 관한 사항”에 따른다.
 �건축물의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1장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등을 따른다.
 건축물의 야간경관에 관한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1장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에 따른다.

건축선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원시 건축조례」를 
따른다.

입주기업을 위한 다양한 혜택  (수원시)

입주기업 혜택(수원시)

투자유치
기업지정

보조금
지원

이전종류 투자규모

관내 → 관내로 신설 혹은 증설 상시고용 30명 이상 or 
투자금액 50억원 이상

관외 → 관내로 신설 혹은 증설 상시고용 50명 이상 or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

외국인 투자기업

조건 지원대상 지원규모
신규건물 건축 시 토지매입비+건축비 투자금액 6% 이내

최고 5억원기존건물 취득 시 건물취득비

건물 임차 시 3년간 임대료 50% 이내
최고 3억원

7,600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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